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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으신·흰징·

문화 유~~ 우리 1~ 레의 삶의 예지와 웅엄이 자를여 있는

소충한 보배이자 민를 문화의 자얀이다

유용의 문화째와 암메 무힘의 문화채는 모투

믿흑 문화의 장¢이며 그 11 반 이다

더혹이 무리의 문화 유앙옴 요런 역사 옥에서

맙옴 채~j. 연디어 오늘에 이르고 없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 앓고 찾고 1~ 힘는 밑ξ

필 나라 사항의 근등이 되며 1~ 해 사항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흔 국믿을 유쩍과 그 주우| 판정이 I짜고I · 쩨ξ되지

않도특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얀옴 얀 번 e상되면 다시는 헌상태로 흩이필 ¢ 없으므로

선조률이 우리에깨 물려 흔 그때로

우리도 후e에빼 용헌하깨 물려 줄 J::!j. 다짐하면서

문화 휴얀 흰장i- III '장한다

1. 문화 유삼용 E래 으l 모g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얀용 4s무| 판정과 함메 부문얻얀 lHlit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암용 그 1~ ~I 톨 채호}로 따힘 4 없는 져이므로 엄쿄 Ill-고I · 토굴되 1~나

톨법요로 1~ 해되어서는 암 흰다 .

1. 문화 휴얀 보존의 충요앙’옴 1~ 정 · 학교 • 사효| 고윷& ￥해 닝리 일때워져야 한다.

1. 모돈 국믿옴 자랑스러흔 문화 유삼& 바탕으로 찬란한 민흑 문호}톨

껴l용 · 앙헌시궈야 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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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개축 - 이축또는용도 

변경하는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 

척 · 굴착·천공 · 절토·성 

토 둥지형또는지질의변 

경을가져오는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 

을가져오는행위 

마. 소음 • 진동 둥올 유발하거 

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 

질·먼지 또는 열 둥을방 

출하는행위 

바. 오수·분뇨 · 폐수둥을살 

포·배출·투기하는행위 

사.동물의 사육 · 번식 둥의 

행위 

아. 토석 · 골재및광물과그부 

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 · 

반입 ·반출·제거행위 

자.광고물동의설치·부착및 

각종물건의야적행위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갱 2001.9.8, 

2003. 7.14)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줄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 

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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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둥의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 

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 

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쩨74 

조쩨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 

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 

여 시 · 도지사가 문화재챙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 

여지는다음각목의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 

존에 영향을줄수있는지 

하50미터 이상의굴착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 

존에 영향을줄수있는소 

음 · 진통 둥올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 화학물 

질 · 먼지또는열둥올방 

출하는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 

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올저해할우려가있 

는 건축물 또는 시셜물을 

설치·증설하는행위 

3. 국가지갱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 

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 · 번식하 

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퉁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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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行政命令) @文化財

훌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은 園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훌區域올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 · 보호상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 

음專項을命할수있다. 

〈改표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圍家指定文化財의 管理狀

i兄이 그 文化財의 保存上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경우그所 

有者·保有者 ·管理者또 

는 管理團體애 대한 -定한 

행위의금지또는제한 

2. 삭제 (1999 .1. 29) 

3. 園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修理 기타 펼요한施 

設의 設置 또는 |짧짧物의 

除去

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理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필요한惜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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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 

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학솔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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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훌長은 園家指定文化

財의 所有者 또는 管理者가 第1

項의 規숲에 의한 命令을 質行

하지 아나하거나 그 所有者 또 

는 管理者로 하여금 第1項 各號

의 惜置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인청될 때에는 몹엉家負 

擔으로 직접 第1項 各號의 惜置

를할수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t也方냄治團體의 長은 第1項

의規술에 의한命令올한경우 

에는 文化財훌長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第27條 (申告專項) 國家指定 제21조 (관리자선임둥의 신고) 제25조 (신고서) @법 제27조 

文化財(保훌物과 保홈區城을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1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 

포함한다. 이하 이 修에서 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 

다)의 所有者 • 保有者 • 管理者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 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는 별지 

또는 管理團體는 당해 文化財 정문화재의 종별 · 지정변호 ·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에 관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 명칭 ·수량 및 소재지둥을 기 @법 제27조제2호 및 영 제21 

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재한 관리자 선임둥의 신고서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 

大統碩令이 갱하는 바에 의하 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 또는 그 보호물 · 보호구역의 

여 그 專를 및 짧홉를 文化財훌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 소유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1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를 거쳐 문화재챙장에게 쩨출 호서식에의한다. 

第1號의 경우에는 所有者와 管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개정 2000.9.1) 

理者가, 第2號의 경우에는新 · 1993.3.6, 1994.10.7, @법 제27조제3호 내지 제5호 

Ii所有者가 각각 連홉로 하여 1999.5.24, 1999.6.30)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 

야한다.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의 성 

썼正 1989.12.30, 1993.3.6, 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 

1999.1.29, 1999.5.24 재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의 변 

2000.1.12) 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1. 管理者를 選任 또는 예￥{王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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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2.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에변경이있은때 

3. 所有者 · 保有者 또는 管理

者의 姓名이나 f主所에 뿔更 

이있은때 

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在地

의 地名 · 地짧 · 地目 · 面

積둥에變更이있은때 

5. 保管場所를 흉更한 때 

6. 園家指定文化財가 滅失 · 

짧難또는짧員된때 

7. 第2이훌第1號 또는 第21條

第1項 但書의 規숲에 의하 

여 許可된 文化財를 搬出한 

후이를다시搬入한때 

8. 第2이않第4號의 規定에 의 

하여 許可(變更許可를 포함 

한다)를 받고 그 文化財의 

現狀흉更 기타 행위에 著手

하거나完7한때 

9. 삭쩨 (1999.1.29) 

10. 삭쩨 (1999.1.29) 

11. 動 · 植物의 種이 天然記念

物로指定되는경우그지 

정일 이전에 標本이나 없l 

힐를소유하고있는때 

第41條 圍함훌에 의한 調훌) @ 

文化財훌長은 멸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園家指定文化財의 現

狀·管理·修理기타環境保全 

狀況에 관하여 調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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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6호 및 영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 

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 · 도 

난 또는 훼손의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27조제7호 및 영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 

정문화재의 반입신고서는 별 

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7.20) 

@법 제27조제8호 및 영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 

재 또는 그 보호물 • 보호구역의 

현상변경풍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 

한다. 〈개정 1999.7.20) 

@법 제27조제11호의 규쟁에 

의한 천연기념물 표본 · 박제 소 

유 신고는 별지 제35호의2서식 

에 의한다. 〈신설 2003.7.14)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중표) 

법 쩨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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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표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

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文化

財의 所有者 • 保有者 · 管理者

또는 管理圓빠에 대하여 그趣 

블률 풍지하여야 한다. 다만, 

훌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훌後 

에이를홍지할수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

훌를 하는 公務員은 관계자에 

게 필요한 協調를 요구할 수 있 

으며, 그 文化財의 現狀올 짧a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測

톨 · 했抽 ·障짧物의 除去 기타 

調훌t 필요한행위를할수 있 

다. 다만, 日出전 또는 日沒후 

에는 所有者 • 保有者 · 管理者

또는 管理團體의 同意를 얻어 

야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

훌를 하는 公務員은 그 홈限을 

표시하는꿇票를휴대하고이를 

관계인에게 쩨시하여야 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훌 

行짧로 인하여 煩失올 받은 者

에 대하여는 園家가 그 掛失을 

補빠한다 

第6에앓 (홈限의 委{되 이 i去에 제43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 쩨50조 (허가둥 처리상황 자료 

의한 文化財I훌長의 $흩限은 大 청장은 법 쩨68조의 규정에 의 제출) @영 제43조제1호 내지 

統碩令이 갱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 다음 사행” 관한 권한올 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部를 市 • 道知事에게 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 시 · 도지사가 허가하거나 그 허 

任할수있다. 정 2003.6.27) 가를 취소한 때에는 시 · 도지사 

썼표 1989.12.30, 1993.3.6, 1.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는허가또는그취소를한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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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9, 1999.1.29, 의한허가및그취소중문 터 15일 이내에 허가또는그 취 

1999.5.24) 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소한 내용 · 사유 · 현황사진 둥 

의허가및그취소 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하며,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 

의한허가및그취소중국 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가지정문화재(법 제33초제 이내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 〈개정 1989.11. 28, 1999. 7.20, 

재를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2003.7.14) 

의허가및그취소 @삭제 (1996. 7.10) 

3.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본조신설 1987.3. 2) 

의한허가및그취소중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위의허가및그취소.다만,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대 

상으로하는허가및 그취 

소를제외한다. 

7t.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증축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 

설비 및소방법에의한소 

방시설의설치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 

의설치 

바.철책·석책의설치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 병충 

해방제 · 시비 둥 일반적 

인보호관리 

아. 학술 · 연구목적이나 보존 

을위한종자및삽수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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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0조계4호의 규정에 

의한허가및그취소중문 

화재챙장이 고시하는 천연 

기념물올사육 • 재배 · 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또는소각동을하는 

행위의허가및그취소 

4의2. 법 계20조계4호의 규갱 

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하는허가및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문화 

재의 특성올 고려하여 기 

준올정한건축물또는시 

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그취소 

5. 법 쩨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 계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 

에따른신고의수리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홍지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쟁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 

가있는동산의확인 

8. 법 제 79조쩨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허가또는 변 

경허가에 따른협의 및 제 

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통지 

9. 법 제79초의2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챙문 

[전문개정 2001.6.3이 

第74條 健設I훌時의 文化財 쩨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 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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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물@ @建設工專로 인하여 文 재의 보호) @법 쩨74조제2항 재보호) @행정기관이 영 제43 

化財가 앓뼈 · 減失 또는 水沒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 조의2쩨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文化財 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 공사의 시뺑이 법 제20조제4호 

주변의 景뼈保護를 위하여 필 여 시 • 도지사가 문화재챙장과 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 

요한 때에는 그 建設工專의 施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行者는 文化財훌長의 指示에 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 

따라 멸요한 惜置를 하여야 한 적 · 예솔척 · 학문적 · 경관적 전문가 3인 이상(제4호의 규정 

다. 이 경우에 그惜置에 펼요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 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 

한 經홈는 당해 建設工專의 施 채보호에 필요한사헝둥을 고려 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 

行者가 이를 負擔한다. 〈改표 하여 당혜 문화재의 외곽경계 어야한다, 

1989.12.30, 1993.3.6 ’ (보호구역이 지쟁되어 있는 경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1999.1.29, 1999.5.24) 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전문위원 

@行a~없關은 文化財의 外柳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2. 법 제55조제5항의 규쟁에 

境界(保훌區域이 지갱되어 있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 

는 경우에는 保훌圖域의 境界 입지여건둥으로 인하여 문화재 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 

를 말한다)의 外部地域에서 b휠 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 문위원 

行하고자 하는 建設I專로서 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3. 고둥교육법 제14조의 규정 

市 · 道知專가 文f뼈;tJ훌長과 協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 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 

훌하여 {쨌j로 정효}는 地域안 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 

의 建設工專에 대하여는 그 建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 강사이상의교원 

設工훌에 대한 認 · 許可둥을 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 

하기 전에 당해 建設工專의 t휠 다고 인갱되는 때에는 500미터 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 

行이 文化財保存에 영향을 미 를초과하여 이를 쟁할수 있다. 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 

치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야 @법 제74조쩨2항의 규쟁에 상의별정직공무원 

한다. 〈신설 2000.1.12)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 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例로 정하는 地城의 범위는 大 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시행이 법 쩨20조계4호의 규정 

統領令으로정한다.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 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 

〈신셜 2000.1.12) 부를검토하여야한다. 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쩨2항의 규정에 따라 건셜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쩨4호 의한 현상변경 풍의 허가신청을 

의 규쟁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 하도록하여야한다. 

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 

방법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하여 쩨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은 문회관광부령으로 쟁한다. 자료의 계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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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03.6.27) 

[본조신설 2000. 7.1이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 

3으로 이동(2000. 7 . 10)] 

第74條의2 (文化財 地表調훌) 제43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 

@大搬없이 갱하는 建設工事 의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74 

의 施行者는 그 建設工事의 事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業計劃 수립시 당해 工專地域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에 대한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 건설공사는 지표의 원형변경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文化財 둥(절토 · 복토 · 굴착 · 수몰 

地表調흉(이하 ”地表調훌”라 한 둥)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 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 

調훌는 당해 建設工專施行者의 정 2001.6.30) 

요청에 의하여 第48{1않의2第1項 1.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 

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關聯 홉 상인 건설공사 

門機關이 수행하며, 建設工專 2.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의 施行者는 地表調훌를 완료 미만인 건설공사중 문화관 

한 경우에는 그 調훌햄告書를 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당해 事業地域을 관할하는 시행되는 건설공사 

市 · 道知事를 거쳐 文化財훌長 [본조신설 1999.6.3이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2에서 이동 

1999.5.24) (2000. 7.10)]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

調훌報告書를 제출받은 文化財

훌長은 文化財委員융의 審議를 

거쳐 적절한 文化財保存對策을 

수립하고, 文化財保存에 필요 

한 惜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文化財훌長은 第3項의 規足

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文化

財保存에 필요한 惜置內容을 

포함한다)을 市 · 道知事에게 

톨화체보효법시행규칙 

을제시할수있다. 

[본조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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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하며 , 市 · 道知事

는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에 

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를 받은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惜置를 

하고, 그 결과를 市 · 道知事를 

거쳐 文化財훌長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1999.5.24)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第4項

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

策에 포함된 惜置內容을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市·道知畢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

調훌에 필요한 經賣는 당해 사 

업의 施行者가 부담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

化財 地表調훌를 실시하여야 

할建設l事의 대상및 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로쩡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75條의2 (開發事業에서의 

文化財保꿇 圍家 및 地方自治

團體는 각종 開짧事業을 計

Ill . 施行할 경우 文化財(保護
物과 保護置域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본조신설 1999.1. 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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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11앓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47조 (자연공원구역안에서 

@文化財훌長이 g然公園法에 의사적의 지정둥)@법 제79조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 

區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관리챙과 협의하여야 할 경 

面積이상의 地域을 對象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그1자 할 때에는 당해 公園

管理훌과協훌훌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

定한地域을史體·名勝· 

天然記念物로 指定하는 경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
護區域을指훨}는경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또는흉更許可를 하 ,_ ~ 。
τ= 'di 

우는다음과같다. 

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의 경우 ; 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구 

역을지정하는경우 

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 

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 

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 

재자료와그 보호물의 증 

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 

외한다)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自然公園i去에 의한 公園區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 

域 또는 公園保품區域안에서 구역안에서 법 제79조제1항 각 

第2어않(第58條第2項에 의하여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그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에는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第 법 체7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25條의 規足에 의한 公園의 古 의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用및사용둥의許可를받은것 러하지아니하다. 

으로본다. 〈개정 1990.1.3, 1993.3.6, 

@쩨4조 · 제6조 내지 제8조 1999.5.24) 

또는 쩨5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 

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국 

토의계획빛이용에관한법률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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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쩨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 

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것으 

로본다. 

〈신설 2002.12.30) 

第79條의2 (청문) 文化財廳長,

市 · 道知事, 市長 · 휩fl守 또는 

區훌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1. 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한 

修理技術者의登緣取消 

2. 第18條의7의 規定에 의한 

修理技能者의훌錄取消 

3.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한 

文{뼈j修理業者의 활緣取消 

4. 第2어않 또는 第21條의 규정 

에 의한 許可를받은者가 

그 許可事項 또는 許可{뼈牛 

을위반한때의 許可取消 

5. 第65條의 규정에 의한 文

化財賣買業者의 營業停止

[全文改JE 1997 . 12 . 13) 

第81條 (植傷 또는 應置둥의 

罪) @園家指定文化財(重要無

形文化財를 제외한다)로 指定

된 文化財를 m傷 · 짧取 또는 

隱置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했用을 害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뺑投에 處한다. 〈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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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有期뺑&에 처 

한다. 〈개갱 2001.3.28) 

1. 쩨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 

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 

재(建造物을 제 외한다)를 

손상 · 짧取 또는 은닉하거 

나그밖의 방법으로그효 

용을해한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 

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 

상 · 짧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 

올해한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상의 혐期뺑션g 또는 

2千萬원이상 1憶5千萬원이하 

의節金에處한다. 

〈신설 1999.1.29, 2001.3.28) 

1.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 

한 現狀훌훌의 許可 또는 

훌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天然記念物을 없lj~입 또는 *흉 

本으로힐作한者 

2. 第1項 · 第2項 또는 第1號

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文f뼈#를 취득 · 

꿇體·렐I受또는運搬한者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 

를알선한者 

@계1항 및 쩌]2항에 규정된 은 

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쟁에 의한 

손상·절취 ·은닉 그 밖의 방 

법으로 그 지갱문화재, 가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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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또는 일반통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 

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 

행위자는 통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191&하기가 불가능한 때 

에는 당해 文化財의 置定價觀

을 追짧한다. 짧設 1999.1.29, 

2002.12.30) 

第83條 (加重罪) @團體 또는 

쫓짧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

한 物件을 휴대하여 第8어흉 내 

지 第8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 本條에 정한 :JflJ의 2分의 1까 

지加重한다. 

@第1項의 罪를 犯하여 指定

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理 또는 보호하는 者를 死傷

에 이르게 한者는死뻐J. 無期 

또는 5年이상의 薦g에 處한다. 

第85條 (史짧둥에의 찮水罪) 

물을 넘겨 文化財훌長이 指定

또는 假指定한 史題·名勝 또 

는 天然記念物이나 保護區域을 

漫害한 者는 2年이상 10年이하 

의행션g에處한다. 

〈改표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넘
 
指織織빼

 織
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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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4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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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나 

그 保훌ii:域을 흡홈한 者는 10 

年이하의 뺑. 또는 1憶원이하 

의 홉n~에 處한다. 

〈개정 1999.1.29) 

第87條 (未逢犯둥) (!)第8어훌 

내지 第82峰 · 第83條第1項 · 

第85條 및 第86條의 未逢犯은 

이를處節한다. 

@第8어앓 내지 第82條 • 第83

{앓第1項 · 第85條 및 第8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據備 또는 

陰說한 者는 2年이하의 찜션& 또 

는 2千萬원이하의 홉ij金에 處한 

다. 〈개정 1999.1.29) 

第88il훌 00失~ffi @過失로 인 

하여 第85條 또는 第8히앉의 罪

를 犯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홉;1 

金에處한다, 

〈개정 1999.1.29) 

@業務上過失또는중대한過 

失로 인하여 쩨82조체3항 및 

제4항 · 第85條 또는 第8히않의 

罪를 犯한者는 3年이하의 禁鋼

또는 3千萬원이하의 홉;1金에 處

하고, 제82조쩨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를 沒收

한 다 . 〈개 정 1999.1.29, 

2002.12.30) 

第8앤않 (무허가행위 둥의 죄 

〈개갱 2002.12.3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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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별금에처한다. 

〈개쟁 2002.12.30) 

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숭(名 

勝) ·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 

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 

호구역안에서 동물· 식 

물·광물을 포획 ·채취하 

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 

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 

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 

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 

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 

나그보존에 영향을미치 

는행위를한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 

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기피한자 

@계1항 각호의 경우에 그 文

化財가 自E所有에 속하는 때 

에는 2年이하의 챔션g 또는 2千

萬원이하의 웹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第90條 (行政命令違反둥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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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者는 3年이하의 總g 또는 3 

千萬원이하의 뿜l金에 處하고, 

第3號의 경우에는 그 物件을 沒

收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1. 정당한 事由없이 第2되잊第 

1項(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命令에違反한者 

2. 제18조의4제1항 또는 계18 

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 

재수리업무를한자 

2의2.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둥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한자 

3.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

20條第1號(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행위를한者 

4. 삭제 (2002.12.30) 

5. 天然記念物(市 · 道指定文

化財중 끓念物을 포함한다) 

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動

物의 樓息‘地 · 쫓植地 · 置 

來地퉁에 그 生長에 홈로운 

物質을 流入하거나 搬布를 

한者 

@삭제 (1999.1.29) 

第91條 (管理行없妹害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勳& 또는 2千萬원 

톨화체보호법시뺑헝 톨확빼보효법시뺑규칙 

137 



문화재보호법 

이하의節金에處한다-

〈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 

1. 쟁당한 事由없이 第45條의 

規숲에 의한 理藏文化財의 

發抽을 tE좀 • 방해 또는 료‘ 

避한者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 

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 

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 

를방해한자 

3. 쩨41조제3항 본문(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 

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공 

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으로자료를제공한자 

4.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

化財의 管理 · 保存의 責任

이 있는者가중대한過失 

로 인하여 당해 文化財를 

滅失또는짧員하게한者 

5. 이 法에 의한 補助金을 그 

交付目的외의 用途에 사용 

한者 

6, 虛慣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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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指定文化財로 指定된 홈域 

이나 그 保훌區城의 界標를 

故意로慣뺑·移動·除去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그 

圖域의 境界를 識었I]할 수 

없게한者 

8. 許可없이 第20條第3號(第

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행위를한者 

8의2.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f뼈j훌長의 公開制

限에 위반하여 文f뼈t를 公

開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

定에 의한許可를받지 아 

니하고 出入한 者(第5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

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갱당한 畢由없이 第44條第

3項 및 第5項, 第48條第5

項, 第74條 또는 第74條의 

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

令, 指示 또는 調훌에 不應

하는者 

제93조 (과태료) @다음 각호 

의 1에 혜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7조제6호 또는 체11호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준용되는 정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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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조에서같다)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자 

3.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하지아니한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한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제27조제8호(계5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 

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 

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 

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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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하지아니한자 

3. 제42조의3쩨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하지아니한자 

[전문개정 2001.3. 2허 

체93조의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챙장, 시 •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 

과 · 징수한다. 

〈개갱 2002.12.30) 

@계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부과권자애게 이의 

를쩨기할수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 

쟁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올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 

태료의재판을한다. 

@쩨2항의 규갱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3.2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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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의 부과 • 정수 제62조 (과태료의 정수절차) 

절차)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 영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정수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및 과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태료 금액둥을 서면으로 명시 및 이의기간 동을 함쩨 기재하 

하여 이를 납부할 것올 과태료 여야한다. 

처분 대상자에게 풍지하여야 [본조신설 2000.9.lJ 

한다. 

@문화재청장 •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 

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갱 1999.5.24) 

@문화재청장 ·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둥을 참작하 

여야한다. 〈개정 1999.5.24)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 

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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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條 (兩節規定) rt.A의 代

表者 또는 i去A이나 個A의 代

理A · 使用A 기타 從業員이 

그 法A 또는 個A의 業務나 財 

塵의 管理에 관하여 第82條 내 

지 第92條의 違反行寫를 한 때 

에는 行뭘者를 률;1하는 외에 그 

法/\ 또는 個A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홉펴金뻐l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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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1996.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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